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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재 액자 사진싲

CASE 8

사례 개요Ⅰ

사 례 번 호

쟁 점 사 항

최종 수출국

최종 원산지

NY N359056 (2026.03.19.)

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
멕시코

멕시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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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 • 장식용

재료

일본 • 종이 생산

인도네시아 • 잉크

이탈리아 • 목재 몰딩

멕시코 • 디지털 사진

Sourcing 
및 공정 
흐름도

상세
공정

일본 • 종이 생산

인도네시아 • 잉크 생산

이탈리아 • 목재 몰딩 생산

멕시코

• 일본,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산 물품 수입

• 목재 몰딩을 절단하여 액자로 제조

•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을 종이에 인쇄

• 사진을 액자에 영구적으로 부착하고 기타 부품 조립

사실관계Ⅱ

 최종 수출

Sourcing Manufacturing Export

여러 국가산 부품 수입STEP 1

목재 몰딩 절단STEP 2

인쇄된 사진 및 액자 결합STEP 4

종이에 사진 인쇄STEP 3

잉크 생산

목재 몰딩 생산

일본

 인도네시아

이탈리아

멕시코 멕시코
종이 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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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정 결과Ⅲ

�신청인의 주장�

 �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목재 액자에 의해 부여됨

�CBP의 판정�
 �종이, 잉크, 목재 몰딩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구성품들은 멕시코에서 목재 액자에 담긴 사진으로 변형

되며, 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인쇄된 사진에 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임

 제301조 적용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

 �CBP는 인쇄물이 주요 시각적 관심과 정체성을 나타내므로, 액자 사진의 본질적 특성은 액자가 아닌  

인쇄물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며, 액자나 기타 요소들은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, 사진이 인쇄

된 곳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

시 사 점Ⅳ

CBP의 판정 참고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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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명 액자 사진

사례번호 NY N302035 (2019.02.07.)

쟁점사항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
사실관계

• �독일 

- 종이에 사진 인쇄

• �벨라루스 

- 인쇄된 사진을 목재 백 플레이트에 부착 

- 목재 액자와 결합 

- 퍼티와 아크릴 페인트로 장식

판정 결과

• �인쇄된 사진 자체가 완성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며, 벨라루스에서의 공정을 거치더라도  

새로운 명칭, 특성 및 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사진이 

인쇄된 독일이 원산지임

유의사항 : �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 
달라질 수 있음


